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업체의 근로자
라도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
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
219199 판결)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A사와 사이에 국내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원고보조참가인 C사(이하 ‘참가

인 C사’)와 A사가 진행중인 B센터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 배전반을 제작운반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C사는 원고보조

참가인 D사(이하 ‘참가인 D사’)에게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을 다시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참가인 D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를 포함한

D사 소속 근로자들은 A사가 소유하는 B센터의 배전반 운반설치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B센터 배전반 설치현장

에서 배전반을 옮기기 위하여 유압잭을 이용하여 배전반 한쪽을 들어올려 고임목을 받치고 나서 반대쪽 배전반을 유압잭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원고 쪽으로 전도되어 원고를 덮쳤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A사와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A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계약서상 담보대상을 “A사, 원하청업체의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A사의 하청업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지만, 원고는D사의 근로자로서 A사의 하청업체인 C사의 근로자에 해

당하지 않으며 C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보험계약상 담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와 관련한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A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참가인 C사이고, 참가인 D사는 A사와 직

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보험계약상 담보사업에 속하는 배전반 제작운반설치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은 A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고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참가인 D사가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참가인

D사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 D사와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

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은 참가인 D사가 A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 D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의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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